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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序 論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년간 압축성장을 추구해 오는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개입과

기업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구조가 복잡해짐으로써 정부주도의 경

제정책과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통합은 우리 기업의 경쟁전략, 정부의 역할, 정

부 기업간 관계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이다.

전면적인 대외개방의 진전으로 국내적 시각에 바탕을 둔 과거와 같은 산업정

책적 지원은 국제규범에 의해 제약받게 될 것이다.

기업활동의 세계화로 기업의 자산, 매출 등에 있어 해외부문의 비중이 커져

서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다.

기업의 생존이 그 국적에 관계없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량적 기업규제는 통상마찰의 원인을 제공할 뿐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21세기에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

존하는 경제체제로 이행하여야 하고 경제정책 기조도 그에 맞추어 재정립되어야 한다.

경제정책의 중점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경쟁적 시장여건의 확

립, 공정한 경쟁규칙의 중립적 수립 집행, 시장실패부문에 대한 보완적 기능

등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태적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

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다.

진입은 자유로운데 퇴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경제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며, 파괴적인 경쟁이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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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外國의 動向

1 . 規制改革을 통한 市場機能의 活性化

규제완화란 곧 시장기구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효과로는 ① 보다 자

유로운 경제적 기회의 창출 및 확대, ② 공정한 경쟁기회의 제공을 통한 자원배분

의 효율성 제고라는 시장경제체제 장점의 극대화를 들 수 있다.

최근 미국 경제회복의 가장 큰 특징은 감량경영, M&A 등 민간부문의 경영혁신

노력이 자생적으로 일어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경제가 민간주도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쟁적인 시장환경이 유지되어 왔으며 정부가 기존의 적었던 정부간섭을 더

욱 축소시키고 규제완화, 경쟁정책의 강화 등으로 시장원리가 더욱 잘 작동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Brookings 연구소는 미국이 항공, 운수 등 6개 산업의 규제완화(진입장벽의

완화 및 가격자율화)로 얻은 사회적 후생은 당해산업 총생산의 7∼9%에 이

른다고 추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정도가 규제완화 이전의 미국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고

려할 때 우리나라가 규제완화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미국보다 더 클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성장요인을 분석한 한 결과에 의하면 71- 93년 중 경제

의 비효율성이 성장을 11.9% 하락시켰다고 분석하고, 향후 성장잠재력 확충

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

2 . 經濟效率을 중시하는 競爭政策의 運用

경쟁정책의 세계적 확산을 선도해 온 미국의 반트러스트 정책은 1970년대 중반을

1) 곽승영, 「한국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측정결과」, 199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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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점으로 시장경쟁의 강화와 경제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선회하였다.

미국의 반트러스트 정책은 1950- 60년대에는 경제력 분산, 거래자유 및 소규

모 사업자의 보호 등 정치·사회적 가치들을 중시하는 대중주의적(populist )

접근법이 득세하여 경직적이고 강력한 반트러스트 정책이 시행되었다.

* 독과점산업에 대한 기업분할 등의 구조규제 실시가 광범위하게 주창되었

으며, 기업결합, 가격차별, 독점화 사건 등에서는 선도기업의 약탈적 행위

의 가능성이 빈번히 주장되었다.

이러한 법집행은 비효율적인 소규모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경쟁과정 자체를

희생함으로써 많은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경쟁정책의 접근방식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법원은 경쟁자들을 해칠 수 있는 대기업의 행위를 종전보다 관대하게 다루고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FT C)의 심결도 지배적 기업이 그 행위에 있어 경쟁

적 기업과 같은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직적 제한에 있어서는 경제적 접근방식을 포용한 1977년의 Sylvania 판결

을 계기로 합리원칙으로의 반전이 급속히 진행되어 시장경쟁에 악영향을 미

치는 경우만을 규제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중소기업들

간의 결합도 금지한 경우가 많았으나, 1980년대에는 대규모 석유회사, 철강회

사, 항공사들의 결합이 승인되었고 잠재경쟁의 제거라는 이유에서 문제시되

던 복합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3 . 競爭政策의 國際規範化

미국이 1996년 10월 제안한 OECD에서의 카르텔금지협정 체결이 회원국들의 전

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르면 수년내에 OECD에서 카르텔 관

련 경쟁법의 국제규범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카르텔금지규범의 제안은 다른 나라 경쟁법의 집행수준과 절차 등에

의 강화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담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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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의 카르텔금지협정의 논의협상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

으로 예상된다.

① hard core 카르텔(경제활동의 통합을 수반하지 않고 경쟁제한만을 목적

으로 하는 카르텔)의 금지원칙

② 각국 경쟁법 집행체제의 최소기준 (예컨대, 적극적 법집행의사의 천명, 충

분한 억지 및 징벌효과를 갖는 처벌규정, 적용제외 카르텔의 통보 및 축

소제거계획 수립 등)

③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 집행상의 국제적 협력의무 (예컨대, 외국경쟁당국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장치 마련 등)

WT O는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에서 경쟁정책에 관한

전문가그룹을 설치하여 국제경쟁규범의 틀을 모색하는 작업을 개시하기로 하였는

바, 카르텔 금지원칙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규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 원

칙에 대한 예외인정의 기준과 범위, 규제의 관할권(역외적용), 분쟁해결절차 등이

향후 주요 협상의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동향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주요국의 카르텔관련 경쟁법

제, 집행체제, 수출카르텔을 위시한 적용제외 카르텔의 허용기준과 범위, 국제적 협

력방식 등을 검토하여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카르텔금지협정의 체결이 우리에게 미

칠 영향을 평가하여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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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狀況點檢과 問題認識

1 . 獨寡占 市場構造의 常存

우리나라의 시장구조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점차 경쟁형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집중형시장의 비중이 전체시장의 3/ 4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비중이

87.8%였던 1981년에 비하면 시장구조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시장집중도가

높다.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독과점시장구조가 장기화고착화되고 있다.

1997년도 시장지배적품목 129개 중 최근 5년 이상 계속 지정된 품목이 69개

로 53.4%이며 1981년 이후 계속 지정된 품목은 20개로 15.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7. 4. 1 기준).

* 독과점시장구조가 장기화고착화된 품목의 예로는 커피, 맥주, 합성세제,

룸에어콘, 전기세탁기, 카메라 등을 들 수 있다.

독과점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원인으로서는, ① 산업정책, 수입선다변화 등 정

부정책에 의해 진입이 규제되고 있는 경우(제도적 원인), ② 배타적 유통구

조, 납품업체 전속화 등으로 인해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유통구조상 원인), ③ 담합 등의 존재로 사업자간 유효경쟁의 압력이 충

분하지 않은 경우(거래행태상 원인)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표 8- 1> 시장구조의 유형별 비중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1 9 8 1 1 9 8 5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4

집중형 (3사 점유율 5 0 %이상 ) 8 7 .8 8 5 . 1 8 0 .9 8 0 .4 7 8 .8 7 3 .3 7 5 .8

경쟁형 (3사 점유율 5 0 %미만 ) 12 .2 14 .9 19 . 1 19 .6 2 1 .2 2 6 .7 24 .2

주 : 품목수 기준에 의한 광공업분야 시장집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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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過多한 進入規制와 退出障壁

가 . 進入規制

정부는 과거 고도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하

여, 업종별 사업 인허가제도를 이용한 제도적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한편 전략산업

의 국내시장 확보를 위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실시하여 왔다.

근래 규제완화, 수입개방의 추진 등으로 부분적으로 경쟁이 도입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공기업부분이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보호정책 등과

같은 진입·투자규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 수입개방의 미흡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유효경쟁압력이 부족하는 등 시장경쟁의 영역과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있다.

통산산업부가 우리나라의 주요 업종별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허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97년 5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

류(분류코드 4단위) 기준으로 총 325개 업종의 63%에 해당하는 205개 업종

분야에서 진입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부표 1> 참조).

진입규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허가사항도 많지만, 등록

제, 신고제의 형태로 위장된 진입규제도 있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

의 재량적 행정지도에 의한 사실상의 진입규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인허가 요건(예컨대, 사업자의 자격요건으로서의 최소자본금, 거리 및 지

역 제한, 설비 및 시설 요건, 인력, 사업장 또는 사무실의 최소면적 등)이 비

합리적이고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의 진입규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 8- 2> 유형별 진입규제
(단위 : 개 , %

유형 면허 인허가 승인 지정 등록 신고 정부독점 합계

업종수
20

(7.9)

109

(43.1)

2

(0.8)

10

(4.0)

78

(30.8)

31

(12.3)

3

(1.2)

253

(100.0)

주 :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단위) 기준으로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업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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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유통업의 경우에 있어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인·허가 사항 또는 비합

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의 자격요건 등은 다음과 같이 사실상의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형소매업, 도매업 등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등록이

필요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직영비율 업태구분 면적규제 등 인위적인 등록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새로운 업태의 등장을 가로막거나 진입규제

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유통업태 등 대형점이 신규로 진입하고자 할 경우, 현행 토지이용과

관련한 도시계획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은 대규모 부지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어 사실상 진입규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자연녹지 대형할인점 설치 허용 고시에 따르면 건축 예정 가장자리로

부터 반경 1㎞안에 점포면적 30㎡ 이상 도·소매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와

10개 이상이더라도 업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업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진입불허

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판매시설에 대한 현행 주차장 설치 의무 조항에 의하면 80㎡당 1대분의 주

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는 신업태 등의 진입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대규모소매점의 영업과 관련해서도 재량적 행정지도가 실시되고 있는 바, 예

컨대 인근 소매업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시도지사는 휴일,

영업시간, 쇼핑버스운행 등에 관해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 . 退出障壁

기업지배권이 매매되는 M&A시장의 활성화는 퇴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한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전환을 위해 기업지배권을 팔고 시장으로부터

나오고자 하는 자들이 움직임에 제약을 받는다면 이는 일종의 퇴출장벽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M&A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경영권에 대한

집착이 강한 기업문화, 폐쇄적 기업소유구조, 정부의 과도한 기업경영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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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특히, 1996년 말 폐지된 증권거래법 제200조)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상호채무보증의 관행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기업들을 공동운명체로

만듦으로써 한 계열기업의 부실화를 전체 기업집단의 부실화로 확산시키게

되기 쉽고, 이는 퇴출의 국민경제적 비용을 높이는 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4.3.4 참조)

우리 나라의 경우 부실기업의 정리·갱생을 위해 산업합리화제도, 회사정리제도

(자세한 논의는 4.3.3 참조) 등을 운영해 왔다.

대체로 80년대까지는 정부 주도의 산업합리화조치에 의한 부실기업정리에 의

존해 왔으나, 현재 이 제도는 정부가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WT O

보조금 협정 등 국제규범에 배치되고 특혜시비가 제기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고 있다.

* 94년 9월 합리화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을 폐

지한 이후 추가지정이 없다.

최근 부실기업들이 회사정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선

진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그 활용이 매우 낮다.

* 우리 나라의 경우 전체사업체수 약 250만 개중 부도업체수가 11,589개

(1996년) 업체에 달하나 회사정리신청은 52건(부도업체수의 0.5%)에 불과

하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기업체수 약 500만 개중 96년 파산신청수가

53,549건이며, 그 중 소위 Chapter 11의 갱생(Reorganization )절차 신청이

11,911건에 달하고 있다.

3 . 競爭促進과 經濟力集中抑制施策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경제력집중은 특정인이 지배하는, 다수의 기업들로 구

성된 기업집단들이 국민경제의 주요 부분을 독과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이들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교차보조, 내부거래 등을 통해 계열기업을 지원함

으로써 비계열 독립기업들에 대하여 효율과는 무관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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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독점력의 행사 등에 의해 경쟁과

정을 왜곡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그 폐해를 해소하기 위

한 각종 시책이 수립 시행되어 오고 있다.

* 1987년에 공정거래법상의 출자규제제도가 도입되고 여신한도관리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1991년부터 업종전문화유도시책이 그리고 1993년에는 채무

보증제한규제가 도입되고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도 본격화되었다. 이 밖에

각종 소유분산시책과 지배 경영구조 관련규제도 경제력집중의 문제와 밀

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독점력, 업종다각

화, 소유 지배집중현상 등의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공정거래정책은 출자총액제한, 계열사간 채무보증의 제한, 부당내부거래

규제 등을 통해 경제력집중의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수단들만

으로는 경제력집중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공정거래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무역정책 등

관련시책들이 상호 유기적 보완적으로 시행되어야만 한다고 판단된다.

<표 8- 3> 대규모기업집단의 국민경제상 비중(광공업기준)
(단위 : % )

1981 1985 1991 1994

출 하 액

부 가 가 치

유형고정자산

39.7 (28.4)

30.8 (20.4)

26.7 (23.2)

40.2 (30.2)

33.1 (24.1)

39.6 (27.9)

38.8 (30.7)

35.4 (27.7)

45.3 (35.6)

39.6 (32.1)

36.9 (30.2)

45.0 (35.1)

* ( )안은 10대 기업집단 기준

<표 8- 4> 대규모기업집단의 평균 계열회사수 추이
(단위 : 개)

1987.4 1992.4 1993.4 1994.4 1995.4 1996.4 1997.4

평균계열회사수 16.4 19.7 20.1 20.5 20.8 22.3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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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기업활동이 세계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경제집중억제정책은 점차 정책과제로서의 중요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방화 세계화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업집단의 생존은 세계시장에서 경쟁

력을 갖춘 기업이 하나라도 있는가의 여부에 좌우될 것인 바, 효율적인 사업

구조 및 소유 지배 경영구조를 갖추지 못한 기업집단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개방화 세계화로 시장에서의 경쟁과 도산의 압력이 충분하게 되고, 금

융의 정상화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정부는 직접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모와 투자 등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시장경

쟁의 힘에 의해 대기업집단이 규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경제에서 경쟁과 도산의 압력을 통한 시장규율의 힘이 충분하

지 못하고, 금융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에는 출자총액제한, 상호채

무보증제한 등과 같은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당분간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되

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보완에 관한 논의는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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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政策課題

1 . 基本方向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는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자유로

운 경쟁의 기반을 확충하고 생산적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경쟁정책, 진입 퇴출

규제의 완화, 공익산업분야에 대한 경쟁도입 등이 매우 중요한 정책분야가 된다.

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은 효율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진입규제,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별적 진입규제 등은 원칙

적으로 축소 폐지되어야 하고, 직업면허제로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전문직업

종에 있어서도 경쟁을 도입하여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퇴출장벽의 제거에 있어서는 인위적인 퇴출심사제도의 운영은 최소한으로 줄

이고 시장규율에 의한 퇴출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경쟁정책은 카르텔규제의 강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행위 개선 등을 통

해 시장행태를 경쟁화하여 실질적으로 시장성과를 개선하는 정책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생산자 위주의 개방에서 소비자 위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제2의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2 . 進入規制의 改善

가 . 過當競爭 防止를 위한 進入規制의 廢止

정부가 그동안 예컨대 LNG, 유화 등의 산업에서 중복투자·과당경쟁의 방지를

이유로 법적 장치 또는 재량주의적 행정지도를 통하여 유지해 온 진입규제는 원칙

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가 특정 분야 수급상황과 과당경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 불확실성은 시장의 광역화에 의해 더욱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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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수요공급은 단순히 정태적인 것이 아니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

과 질 등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다.

진입규제로 보호받고 있는 기업은 경쟁압력의 부족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되고 기술개발의 유인이 저하됨으로써 산업지원효과보다는 산업의 체질이 약

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향후 외국기업에게 내수시장을 완전 개방해야만 한다면, 국내 신규진입자의

내수시장 참여를 막는 진입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고, 대내개방은 대

외개방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

대규모투자산업에서의 진입규제의 폐지는 재벌들간 경쟁의 심화를 의미하고, 따라

서 경쟁에서 도태된 재벌들의 효율적 퇴출에 대한 검토가 아울러 있어야 한다.

나 . 業種別 認許可制度의 과감한 縮小 廢止

업종별 사업인허가제도를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여 인허가가 특혜로 인식되는 상

황을 개선하고 인허가 관련 부조리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사업인허가 요건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사업자의 자격요건이 실질적으로 완화

되어야 한다.

진입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신고제의 형태로 위장된 진입규제 또는 법령에 근

거하지 않고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진입규제 등 실질적인 진입규제를 포괄하여야

한다.

다 . 專門資格士 業種에 대한 規制의 整備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와 영업활동에 대

한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전문자격서비스 업종에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한다.

우선 자격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증원하거나 일정한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사업자 수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업자간에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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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자격서비스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규제, 광

고규제, 물량규제 등 정부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각종 영업활동관련 규제도

폐지 개선하여야 한다.

* 세무사법 제15조, 건축사법 제26조, 변호사법 제62조에서는 세무사, 건축

사, 변호사의 보수기준을 해당자격사단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자격사 업종의 경우에 해당업종의 자격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이 자격소지자

를 고용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외개방에 대비한 국내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전문자격서비스 업종에서는 해당업종 자격소지자만이 영업소를 개

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도 대자본에 의한 시설대형화와 서비스개선이 적극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서비스를 일괄하여 공급할 수 있는 업태의 출

현을 위해서도 해당업종 자격소지자만이 해당업종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

록 하는 규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 변호사법 제27조, 의료법 제30조에서는 변호사나 의사가 아닌 자는 법률

사무소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 流通業에 대한 進入規制의 緩和

유통업에 있어서의 출점규제와 판매시설 매장면적 등에 대한 인위적 제한은 원칙

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유통업에서의 진입규제는 영세 유통업체와 대규모 유통업체간의 이해조정 및

기득권 보호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유통업태 기법의 혁

신과 발전을 저해하여 경제효율과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킨다.

* 예컨대,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경쟁으로부터 전통적 유통업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1936년에 제정된 미국의 로빈슨-패트만법 (Robinson- Patman

Act )은 커다란 사회후생손실을 초래한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0년대 이

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로빈슨-패트만법 의 집행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 281 -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통해 영세 유통업체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이들의 협업화

공동화를 통한 대형화를 적극 지원 조장함으로써 유통부문 전반의 효율제고를 도모

하여야 한다.

마 . 公益産業 分野에의 競爭體制 導入

통신전력가스 등 독점적 공기업분야에 있어서도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도입

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과거 자연독점으로 인식되었던 네트워크산업에도 최근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경쟁도입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들 산업에 있어서는 독점공기업의 민영화 이전이라도 가령 LNG 수출입분

야, 발전사업분야 등 경쟁도입이 가능한 분야부터 경쟁체제로 전환해나감으

로써 해당산업분야의 효율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공기업민영화에 대비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통신산업에 있어서는 지배적 사업자에 한해 개별서비스별로 실시되고 있는

통신요금규제방식을 경쟁도입 및 98년의 대외개방을 감안하여 경영합리화 등

의 인센티브 부여,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스켓

에 대한 가격상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한국전력의 경우 발전단계와 송배전단계로 분리하거나 지역별로 분리하여 경

쟁체제로 운영하며 한국전력과 민자발전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으

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기소매분야에도 경쟁도

입이 필요하다.

가스산업에 대해서도 가스수입단계에 있어서 독점을 철폐해야 할 것이며, 전국

배관망 건설과 연계하여 가스도매업에 대한 경쟁체제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바 . 中小企業保護와 관련한 進入規制의 緩和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나 계열화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대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경제력집중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

고 있는 정책이지만, 자유화, 개방화에 따라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과도한

보호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적 진입제한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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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경우 해외제품의 수입확대로 인하여 그 보호효과가

감소하고 있고, 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간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품 비중, 대기업 참여비중 등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현행 88개 업종 가운데, 압축기 제조업 등 4개 업종은 수입품이 이미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봉제완구 제조업 등 20개 업종은 1996년중 20%이상

의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다.

* 현행 88개 업종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단계적 해제시기 및 대상을

일정기간 (예를 들어 2년) 예시하고 1999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모든 업

종을 해제하도록 한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WT O에서 국가간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방화에

따라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축소는 불가피하므로 그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해당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인해 품질향상, 기술개발의 유인이

부족하고, 장기간 보호로 인하여 자생력이 약화되고 있다.

* 다만,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자생력이 취약한 중소기

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대상품

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간에 가격ㆍ품질에 의한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ㆍ운영해 나가야 한다.

<표 8- 5> 고유업종 지정현황
(단위 : 품목수)

1 9 9 4 . 9월 이전 1 9 9 5 . 1 1 9 9 7 현재

지 정 2 3 7 1 7 9 13 5

해제 (잔류 ) 5 8 ( 1 7 9 ) 4 5 ( 1 3 4 ) 4 7 (8 8 )

<표 8- 6> 단체수의계약 현황
(단위 : 개, 억원)

1 9 9 2 1 9 9 3 19 9 4 1 9 9 5 1 9 9 6 19 9 7

금액 2 5 ,0 8 4 2 6 , 1 0 9 2 7 ,6 64 3 1 ,9 2 6 3 3 ,7 1 6 34 ,0 0 0 1 )

참여업체수 7 ,0 3 3 7 ,3 0 1 7 ,8 2 2 8 ,2 9 5 8 ,6 1 2

주 : 1) 목표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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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7>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현황
(단위 : 개)

1 9 8 0 19 8 5 1 9 9 0 1 9 9 3 19 9 5 1 9 9 6

업 종 6 4 0 4 2 4 2 3 6 3 6

품 목 7 1 1 ,2 5 6 1 ,2 5 6 1 , 1 6 0 1 ,0 5 3 1 ,0 5 3

고시된 지정 계열화 업종 및 품목은 그 범위와 업종 및 품목수가 과다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정업종 및 지정품목의 타당성을 재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위탁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진흥에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은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 보호보다는 기술 및 인력의 개발, 마케팅 등을 뒷받침해

주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경쟁정책은 기업결합, 배타적 거래 등의 행위에 의해 배제되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중소기업이 효율성이 높은 경쟁자들의 저가격, 정확한

수요예측 등에 의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개입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관련 제도들을 국제경쟁규범에 맞추어 나가는 것은 경쟁제

한적 공동행위에 의한 기득권을 배제하여 중소기업자의 합리적 사고를 유도

하고 경쟁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 . 市場開放을 통한 競爭壓力의 提高

다양한 원천의 경쟁압력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경쟁의 힘은 해외로부터의 경쟁이므

로, 국내시장에서 경쟁촉진의 확실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을 가속화하

고 실제로 시장개방이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수입선다변화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99년까지 이를 전면해제할 계획이지만, 국내시장이 독과점인 품목부

터 앞당겨 해제하여 경쟁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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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35㎜롤 필름용의 사진기, 모터사이클, 일반화물자동차, 레디알구조

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등은 독과점적인 국내시장구조가 고

착화된 품목으로서 해외경쟁압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수입추천제도 등 수입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한다.

수출입공고와 관련한 수입제한은 대부분 개선되었지만, 수출입 별도공고(중

고품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수출입 통합공고와 관련한 수입제한은 대

부분 남아 있다.

* 1997년 7월 77개 품목의 추가 수입자유화로 수입공고상의 잔존 수입제한

품목수는 전체 11,012개 품목 중 쇠고기관련 8개 품목이다.

수입제한과 관련하여 향후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은, 개별법상의 수입

제한 사항들을 모아놓은 통합공고상의 각종 제한들을 완화하거나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작업이다.

수입추천 허가과정에서 자의적 재량권과 수입규제적 운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수입독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며 국내사업자들이 사

업자단체 등을 통하여 수입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쟁법 적용을 강화하여

야 한다.

수입품성분내역서 , 외국제작자의 보증서 등 외국의 제작자만이 작성 교

부할 수 있는 서류를 수입부대서류로 제출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병행수입을

제한하는 국내제도를 폐지한다.

국내사업자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수입총대리점 계약에 의한 경쟁제한

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수입총대리점 계약제는 외국사업자의 시장진입비용과 위험을 낮추어 줌으

로써 경쟁촉진에 기여할 수 있으나, 동종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유력한 국

내사업자가 총대리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의 시장지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일부 농산물의 경우 수입창구를 동종상품 생산자의 사업자단체 등으

로 제한하여 시장개방이 경쟁촉진을 통한 실제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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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退出障壁의 改善

가 . 基本方向

정부는 개별기업의 퇴출에 개입하지 않고 연쇄도산 방지와 금융권 연쇄부실화 방

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즉, 부실기업은 퇴출하더라도 관련 우량기업이 유동성 부

족으로 연쇄도산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부실기업의 퇴출로 금융권이 연쇄부실화하

여 경제 전체로 영향이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부실기업 처리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M&A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M&A나 기업퇴출시 (부실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감면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기업의 자금흐름을 원만히 해주는 지원은 필요하나 국

민의 부담속에 기업을 구제하려는 제도는 국민경제적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

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 M &A市場의 活性化

경영부실,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퇴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누군

가가 가치를 인정하고 인수·합병하고자 할 때 이를 저지하는 규제적 요소가 있다

면, 이를 제거하여 주는 것은 퇴출장벽의 제거를 위한 우선과제이다.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발효가 예상되는 99년 1월 이전이라도 국내 M&A시장

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부실기업의 퇴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인수에 대한 국민정서적 거부감이 있지만, 생산시설 및

고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국경간 M&A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관련한 M&A의 경우에는 국내기업간의 인

수경쟁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97년 이전까지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를 불허해 왔

으나, OECD 가입을 계기로 부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즉,

- 286 -



자유화된 업종(부분개방업종 포함)에 대해 대상기업의 이사회의 동의를 전제

로 우호적 M&A를 허용하고 있다. 단, 우호적 M&A도 총자산 2조원 이산인

기업(개별심사대상기업)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1대주

주의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적대적 M&A는 여전히 불허하고 있다. 향후 적대적 M&A의 허용 시

점은 증권투자 자유화의 허용시점과 관련하여 다방면에 걸친 파급효과(M&A

시장의 활성화 효과, 거시경제적 효과 등)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외

국인주식취득한도의 경우 종목당 전체한도는 2000년에 폐지할 예정이지만,

개인별 한도 10%는 2000년 이후에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M&A 시장에서 원활한 제3자

인수를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대규모기업의 인수

는 대규모기업집단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출자총액규제는 퇴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들의 출자여력이 소진된 상태를 고려할 때, M&A에 대하여 주식

소유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출자총액제한의 예외(현행 순자산의 25%)를 인

정할 필요가 있다. 단, 출자총액한도를 넘는 과도한 출자가 M&A에 남용되

지 않도록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긴박한 부실기업의 인수에 대해서만 출자총

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향후 시장에서 경쟁과 도산의 위협이 충분하고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폐지되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경쟁과 도산의

압력이 불충분하고 재벌들의 과도한 출자를 통한 외형확대 추구유인이 크므

로 출자총액제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단, 부실기업에 대한 M&A와 관련하

여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이와 동시에 현재의 복잡한 예외규정

들을 재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유분산우량기업에 대한 예외인정은 논리적 타당성과 정책수단의 적합

성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강제공개매수제도의 경우 25% 이상 취득시 50%+1주를 공개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활발한 M&A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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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97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직 그 실효성을 판단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다 . 會社整理制度의 改善

법정관리제도의 감독자로서, 부도기업의 회생여부를 판단하고 채무·채권자간의

이해를 조정할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법정관리제도는 법원이 부실기업의 갱생가능성이 높고 갱생의 경제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해 가면서 부실기업의 갱생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법원이 정리절차를 개시하게 되면 채무지급과 자산처분이 동결되고,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이 정상화되는 일정 시점까지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따라서, 법원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져야 하는 바,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미국

과 같이 파산법원의 설립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 화의, 파산을 담당하는 판사의 숫자를 늘리고 순환보직을 줄이는

등 업무파악 연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정관리인은 은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경제단체(대한상의, 전경

련 등) 및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추천된 관리인 명단에서 선정하여 적정성을 보장하

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동 법정관리인제로 바꾸어 경영관리인, 법조관리인의 두명을 두어

업무분담을 통한 효율화를 도모한다.

현재 법정관리 대상기업 중 상장기업은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 사

주의 주식만 소각하고 있고 비상장기업은 구 주식을 100% 소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구 사주의 주식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 사주 주식을 포함하여 장부열람권이 있는 주식을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주권의 침해 등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의 추후 검토가

필요함). 이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주주에 대해서는 기업부

실화의 책임을 함께 묻는 의미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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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업부실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

써 책임있고 합리적인 투자행태를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법정관리제도에서 중소기업은 사실상 회사정리절차를 이용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소규모의 기업에 적합한 기업갱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회사정리법은 원칙적으로 자산 200억, 자본금 20억원 이상의 회사규모를 가

진 기업이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정리법

에 중소기업에 알맞은 특별규정을 두어 신청절차의 간편화와 기간단축 등 혜

택을 주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1994년 개정된 미국의 파산법(Chapter 11)에는 소기업(채무총액 2백만달

러이하)에만 적용되는 특칙을 만들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조기에 갱생절

차를 매듭짓도록 하고 있다. (채권자위원회 설치 면제, 기간단축 등) 일

본은 주로 중 소규모의 주식회사의 갱생을 지원하기 위한 회사정리제도와

주로 대규모 기업의 갱생을 지원하는 회사갱생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라 . 退出障壁으로서의 相互債務保證慣行을 改善

계열기업간 상호채무보증의 관행은 계열사 연쇄부도를 유발하여 부실 계열기업군

의 원활한 퇴출을 저해하고 있다.

상호채무보증은 신용대출관행이 정착되지 못하여 대출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

지 못한 가운데 부동산담보나 계열사 채무보증을 반드시 요구했던 금융기관

의 영업행태와 손쉬운 채무보증을 통하여 여신을 공급받고자 했던 재벌의 행

태가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 재벌에 대한 정부의 보험자 역할과 이를 이용하는 재벌의 도덕적 이완

(Moral Hazard)이 배경에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1안 : 금융이 제 기능을 다하기 이전까지의 과도기에 있어서 부실 계열기업

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서는 거래관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보증을 제외한 계

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완전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채무보증이 규제되어 여신이 점차 신용도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재벌기업

내의 또는 재벌 대 독립대기업간의 상대적 자금배분은 더욱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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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채무보증에 의한 여신공급이 제한된다면 재벌기업은 계열사의 출자와 금

융기관의 신용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기관으로서는 사업의 수

익성과 기업의 신용도를 근거로 여신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결정이 신중해지고 부실채권의 발생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2안 : 그러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그 축소수준을, 예컨대 계열사지

분을 제외한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계열사간이라 하더라도 부담능력하에서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보증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한도 내에서의 채무보증회사

의 상환능력은 금융기관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계열기업간 상호채무보증의 관행은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행태가 상호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한 편에만 규제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최선의 정책수

단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금융이 자율화되어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할때, 금융이 제 기능을 다하기 전까지의 과도기 동안 부실 계열기

업의 원활한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계

속 줄여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8- 8> 채무보증제한제도의 도입후 관련지표 변화

30대계열기업군
은행대출점유율

30대 기업집단
자기자본비율

30대기업집단
신용차입 비중

1993 16.6% (94년) 19.9% 14.7%

1996 13.9% 22.3% 49.3%

마 . 企業分割制度의 導入檢討

기업 전체를 단위로 하는 인수합병과 달리 기존기업을 몇 개의 부문으로 나누고

그 중 불필요한 부문을 관련기업간에 사고 파는 분할매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분할을 통하여 사업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경우에도 현행

상법과 세법에는 기업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업들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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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분할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기업분할에 과

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원활한 조직재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기업들은 분할하고자 할 경우 법인의 신설 → 신설법인에 대한 자산양

도 의 방법을 택하게 되어 자산의 양수도에 따른 세금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1案 : 먼저 상법에서 기업분할의 성격, 요건절차 등을 규정한 후 조세회피방

지장치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실질적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 조세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수 있다.

2案 : 그러나, 상법의 개정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법에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우선 세법에 비과세되는 회사분할의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실질적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기업분할의 경우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법인세법 제59조의 2 개정 및 지방세법 제110조제128조 개

정), 장기적으로는 상법상의 기업분할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 외국의 사례: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회사법에 회사분할제도가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세법에 의해 회사분할을 지원하고 있다.(과세이연 등) 한편, 프랑스

와 독일의 경우에는 회사법에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 지원을 조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바 . 企業退出의 圓滑化를 위한 雇用制度의 改善

우리나라와 같이 경영권이 이전될 경우 근로계약도 자동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후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크다.

지난 노동법개정시 고용조정 사유의 요건에 관해서는 단순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라는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필요성 여부의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있다.

인수 합병, 은행 법정관리 등 경영권 이전의 형태로 기업퇴출이 이루어질 경우 원

활한 고용조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가 빠른 시일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용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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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등 신축

적인 고용조정이 가능해야 할 것이나, 모든 인수 합병의 경우를 경영상의 긴

박한 사정으로 해석하여 고용조정을 허용하는 것은 제도악용의 소지가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4 . 企業의 競爭制限的 行態 改善

가 . 基本方向

경쟁정책이 사업자간 분쟁의 해결이나 거래관계의 공정화에 그치지 않고 시장행

태를 경쟁화하여 실질적으로 시장성과를 개선하는 정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르텔 금지를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법집행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담합성향과 체질을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사업자단체

를 통한 경쟁제한행위의 여지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유통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정책은 입증가능한 경제적 효과에 의거하여 위법성

을 판단하는 합리원칙의 적용을 확대하여 기업의 효율적 유통체제 구축노력

을 촉진하고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나 . 카르텔 規制의 强化

각종 개별법상의 카르텔 근거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로 경쟁법 적용이 제외되는 카르텔제도(59개 법률, 72개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대

폭 축소 폐지하도록 한다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의 현황과 예시는 <부표 2>

와 <부표 3> 참조).

공공조달사업에서의 입찰담합 조작 등에 대한 법집행활동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 및 여타 공공조달기관들로부터 입찰자료를 수집하여 경제분석 프로그

램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 적발해야 하고

공모기업들을 처벌하는 이외에 관련 개인들을 형사기소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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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묵시적 담합의 추정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조항

(공정거래법 제19조 제3항)을 적극 활용하여 묵시적 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 처벌

해야 한다.

경쟁자들간의 공모에 의한 가격고정, 입찰조작, 시장분할 등은 경쟁억압을 목적으

로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쟁제한의 효과도 명백한 행위이므로 합의의 입증만으

로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적나라한 담합행위들에 대해서는 당연위법의 원칙을 확립하고, 카

르텔에 대한 나열식 금지규정을 포괄적 금지규정으로 개정하여 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존 사업자들이 보이콧, 동맹휴업, 공동의 홍보광고 등과 같은 집단

행동을 통해 진입을 저지하고 경쟁을 억압하는 행위는 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제재되어야 한다.

다 .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 規制

사업자단체들을 정비하고 사업자단체의 역할과 기능 및 사업자단체와 관련 정부

부처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사업자단체를 통한 경쟁제한행위의 여지를 제거해 나

가야 한다 (<부표 4>의 업종별 사업자단체 설립신고 현황 참조).

각종 사업자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정부의 규제업무(제품기준설정, 인허가, 수

입추천 등)를 대폭 축소하여 사업자단체가 시장정보의 수집 등과 같은 본연

의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한다.

사업자단체가 업계 자율조정의 명분으로 행하는 경쟁제한행위를 감시하여

담합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라 . 流通·去來秩序의 合理化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형태의 확산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가맹점간의 거래상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이에 대한 경쟁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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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여

야 한다.

대규모 양판점이나 체인점 등은 대량구매능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체들에 대하

여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것이므로 유통업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적용

을 강화해야 한다.

유통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경쟁제한행위가 빈번하였던 거래분야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의

약부외품, 건강식품, 도서 등의 유통경로가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

으로 확대되도록 하며,

경쟁촉진의 관점에서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 및 도서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시행범위와 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독과점적 기업들에 의한 유통계열화에 대하여 경쟁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경쟁

자들의 시장접근비용을 낮추고 유통조직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독과점 산업에서의 배타적 대리점 유통체제는 독점을 강화하고 담합을 촉진

하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제한적인 배타적 대리점체제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제

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 . 公共事業者의 競爭制限的 行爲 改善

전기, 통신 등 주요 공공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태를 개선하도록 한다.

공공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설정행위를 개선해야 한다. 경쟁적 여건에서 형성

되었을 가격구조·자원배분을 상정하고, 이 상태로 공공사업자의 시장행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서비스가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행태를

도출하여 시정하고 구조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시정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의 주요 유형으로는 서비스가격의 일방적 결정, 일방적인 서비스 공급거절,

기존의 독점적 지위와 유통망을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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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消費者로부터의 競爭壓力 提高

가 . 基本方向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행동하게 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싼 값에 공급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축출될 수 밖에 없다

는 점에서 소비자 이익은 경쟁촉진을 통해 가장 잘 보호된다.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상품 시장정보의 효율적 생산 전달

은 소비자들의 가격 품질 등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여 구매선택의 효율을 높이며,

이는 다시 사업자들간의 가격 품질경쟁을 강화하게 된다.

제조물책임제도나 리콜제도 등과 같은 안전성 결함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는

사업자들간의 품질경쟁(제품안전에 대한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복지향

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 . 消費者情報의 流通 圓滑化

정보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표시광고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제품의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 경고 등의 표시가 미비한 품목에 대해서는 경

고표시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는 한 비교표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구

매선택의 효율을 높이고 사업자간 가격 품질 서비스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

법령이나 사업자단체의 윤리규정에 의거한 광고의 제한금지조치와 같이 정

보의 생산과 전달을 제한하는 규제의 축소철폐를 검토해야 한다.

가칭 표시 광고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을 추진하여 표시 광고, 경품제

공, 할인특매 등의 소비자에 대한 판촉활동과 특수판매기법에 있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공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상품 시장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필요한 경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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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정보의 공개를 명하여 표시 광고의 정보적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오인

을 방지해야 한다.

* 예컨대, 소비자에게 꼭 필요하나 사업자가 알리려 하지 않는 상품테스트

결과 등의 정보에 대해 공개를 명할 수 있다.

광고의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부당광고를 효율적으로 규제

할 수 있는 광고실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표시의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보제공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소비자상담을 강화함으로써, 시장내의 정보가 소비

자가 필요로 할 때 소비자에게 적시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산화된 상품정보제공시스템을 무료 또는 염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발전시킨다.

구축된 전산망을 지방의 소비자지원 행정업무분야에서 관장하게 하고 상담업

무를 통해 일반소비자들에게 종합적인 상품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다 . 製造物責任制度의 導入

위해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촉진시키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조물의 범위는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 및 부동산 중 대량공급주택으

로 한다.

책임주체는 원재료부품완성품의 제조자는 물론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와 수입업자 및 제조자를 알 수 없을 경우는 제품의 공급자도 포함하도록 한다.

중심적인 책임요건인 결함은 당해 제조물의 사용, 유통된 시기, 기타 표시 등

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

한 것으로 정한다.

제조물책임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제품사고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원인규

명기관의 지정, 제조물책임보험제의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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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제조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자단체를 설립

주체로 하여 품목별로 제품결함 및 안전성 검사, 제조물 결함사고의 상담알선재정

등을 수행하는 제조물책임 상담처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 리콜制度의 活性化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 신체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들이 공개적으로 결함상품을 회수, 교환, 환불, 수리, 폐기토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리콜제도를 활성화시킨다.

리콜의 요건은 위해의 심각성, 빈도, 재발가능성, 위해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1회의 위해사례 발생이나 위험의

개연성만으로도 리콜조치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리콜은 일차적으로는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실

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실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위해가 경감되지 아니할 경

우에 한하여 강제적인 리콜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리콜조치의 강제적 실시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제품의 가격, 평균수명, 유통

규모, 유통기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해제품의 시정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 실시하도록 한다.

리콜 조치의 시행시에는 리콜 대상제품, 리콜 실시이유(결함내용 및 위해내

용), 시정조치 방법, 기한, 장소, 연락처 등을 내용으로 한 소비자 통지제도를

갖추도록 한다.

* 관련법규: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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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업종별 진입규제 현황

산업수
(A )

규제업종
(B )

B/ A ( % ) 대표적 규제업종

농수임업 14 7 5 0 .0 종묘생산업 , 기타축산업

어 업 4 3 7 5 .0 일반해면어업 , 일반내수면어업

광 업 1 2 1 1 9 1 .7 무연탄광업 , 갈탄광업 , 토탄광업

제조업 14 2 7 4 5 2 . 1 식료품임가공업 , 원유정제처리업

전기 ,가스 ,수도 4 3 7 5 .0 전기업 , 가스제조공급업 , 수도사업

건설업 7 6 8 5 .7 토목건설업 ,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소매 ,수리 3 6 2 3 6 3 .9 자동차수리업 , 상품중개업

숙박 및 음식 4 4 1 0 0 .0 숙박업 , 식당업 , 주점업

운수 ,창고 ,통신 1 9 1 9 1 0 0 .0 도로화물운송업 , 전기통신업

금융 ,보험 1 3 1 0 7 6 .9 생명보험업 , 기타 일반금융업

부동산 ,임대 3 2 1 9 5 9 .4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 광고업

교육서비스 5 5 1 0 0 .0 초등교육기관 , 고등교육기관

보건 ,사회복지 6 6 1 0 0 .0 병원 , 의원 , 수용복지시시설

공공 ,서비스 2 6 1 5 5 7 .7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 방송업

가사서비스 1 0 - -

계 3 2 5 2 0 5 6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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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제도 현황

소관부처 근거법률 제도수

재정경제원

13개 법률 :
상호신용금고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선물거래법, 신용협동조합법, 보험업법. 화
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괸한 법률, 증권거래법,
주세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엽연초생산협
동조합법

15개

통산산업부

9개 법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대외무역법, 도소매업진흥법, 공업발전법, 전기공
사업법, 전기동사업법, 염업조합법, 변리사법, 해외자원개
발사업법.

11개

농림부

10개 법률 :
인삼사업법, 인삼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수산물수출진흥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 축산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
법, 수의사법

10개

해양수산부
4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운법, 한국해운조합법, 항만법

5개

건설교통부

6개 법률 :
건설기술관리법, 해외건설촉진법, 건축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자동차운수사업법,

7개

정보통신부

5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유선방송관리법, 종합유선방송법, 전기통
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5개

보건복지부 2개 법률 : 의료법, 약사법 4개

과학기술처 1개 법률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개

환경부 1개 법률 : 폐기물관리법 1개

노동부 1개 법률 : 공인노무사법 1개

내무부
4개 법률 : 새마을금고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행정사법,

제주도개발특별법
4개

법무부 2개 법률 : 법무사법, 변호사법 2개

공정거래위원회 1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개

계 59개 법률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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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산업관련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제도 (예시)

관 련 법 령 주 요 내 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외무역법

도소매업진흥법

공업발전법

전기공사업법

염업조합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단체수의계약제도 (제9조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 단지조성 , 공동시설
설치 (제5 2조)

협동조합 , 사업조합 , 조합연합회의 공동사업 및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단체계약의 체결 (제3 1조 , 6 7조의
5 및 제7 4조)

수출입물품의 가격수량품질 등에 관한 조정명령에 의

한 무역거래자의 행위 (제4 3조 )
수출입관련조합에 의한 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등 (제4 6조 )

상점가진흥조합에 의한 매매보관 등 조합원의 영업을

위한 공동상가의 설치운영 등 (제2 8조 )

업종별 합리화계획에 의한 공동행위 (제2 6조)

전기공사 수급한도액을 전기공사협회가 산정공고 (제
2 3조 )

조합원을 위한 단체계약의 체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정

(제1 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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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업종별 사업자단체 설립신고현황
(1997. 7. 31 현재)

산 업 명 업 종 명 단체수

제 조 업

음식료품 제조업 390

1,366

섬유제품 제조업 59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1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7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7
고무 및 플라스택제품 제조업 1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2
제1차 금속산업 2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46
기계 및 장비제조업, N.E.C. 48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N .E.C. 14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
가구 및 기타 제조업 481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및 중기업 2 2
건설업 건설업 119 119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277
1,491도매 및 상품중개업 323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 891
숙박 및 음식점 숙박 및 음식점업 414 414

운수창고 및 통신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14

183
수상운수업 7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1
통신업 1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35
95보험 및 연금업 3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57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업 241

759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31
사무, 회계,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 10
연구 및 개발업 60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417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26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24 324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25

1,474
회원단체 8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216
기타 서비스업 1,153

합 계 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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